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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부동산학은 부동산의 가치증진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하기 위하

여 부동산에 대해 법적‧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

용 사회과학1)이다.따라서 부동산현상의 정확한 인식을 기하고,바람직한

부동산활동을 전개해 가기 위해 부동산의 기술적,경제적,법률적 제측면

을 기초로 연구하는 것은 부동산학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정의로 생각되

고 있다.

특히 인구에 비해 국토의 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이에 경제주체인 개인과 기업은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다.정부 또한 국가가 관리하는 토

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국유지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 및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유지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의 사경제활동을 위한 사회간접

자본시설,재해방지시설,쾌적한 공원 등의 생활환경 제공,장래의 행정수

요 등을 위한 토지은행의 역할,매각 또는 대부를 통한 국가재정 수입 기

여 등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하지만 국유지의 실제 활용은

효과적으로 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아직 많다.

이와 같이 활용이 부족한 이유로는 행정목적의 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의

경우,다수가 소규모 면적이고 활용도가 낮은 토지 및 건물로 적극적인 활

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 현황과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월 1일 현재 남북한을 합한 육지 면적은 약 22만 3천 170㎢이며,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한 남쪽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45%에 해당하는

1)조주현,『부동산학원론』,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2007.9,p.3



- 2 -

100,032㎢(지적 미복구 지역 312.37㎢ 포함)에 이르며,2) 이중 국유지는

2007년말 현재 16,316㎢로 국토면적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장부가액으

로 국유지는 전체 국유재산 275조 7,525억원의 38.7%인 106조,7863억원에

이르고 있다.3)

전체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6.4%에 해당되는 국유재산 가운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토지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다.정부는 이용이 가능

한 국유지를 위탁기관인 자산관리공사나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위탁개발하

고 있으나,개발사례가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9건에 지나지 않는다.

국유지개발은 공공목적과 수익성을 모두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민간주체인 개인과 기업의 개발사업보다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특히 국유잡종재산 개발사업은 민간주체의 사업처럼 필요에 의해 인접토

지를 매수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한 토지만을 가지고 개

발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개발사업에서 제약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재한 지역이 도심내 주거지에 위치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국유재

산의 경우,과다한 철거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으로 인해 사용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이런 점에서 국유지개발의 활성화는

미관상 문제와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유재산의 정책을 살펴보면,해방이후부터 1976년까

지는 조세징수보다 재정수입 충당과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유지 매각‧처분정책을 기조로 하였다.이후 1976년 12월 31

일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유재산관리계획제도를 도입하여 1977년

부터 1993년까지는 국유재산을 가능한한 매각을 제한하고 보존하는 유지‧

보존정책을 실시하였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기존의 소극적인 보존과 관리에서 확대‧활용정책

으로 전환하며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도입하였다.목적은 관리대상 국유

2)국토해양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보고서」,2008.8,p.26

3)기획재정부,「2007회계연도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개요」,2008.4,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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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중 소규모 토지는 줄이고,대규모 양질의 토지를 확보하여 관리의 효율

성 제고 및 국유재산의 근본 기능인 공공재,토지은행,재정보전 기능 등

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국유재산 취득재원

을 확보하려 하였다.그러나,사실상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2006년

12월 폐지되어 현재 국유재산에서 발생하는 매각대금,변상금,대부료는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다.

국가는 효율적인 부동산 개발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04년말 국유재

산법을 개정하여 국유재산 위탁개발제도를 도입하고 국유재산 위탁관리기

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국유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유지 개발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4)

그러나,국유지 위탁개발은 개발전까지는 위탁기관이,개발후에는 국가

가 개발과 관련한 위험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

공사나 한국토지공사는 시범적으로 사업성이 확실한 상업시설 위주의 안

전한 개발이나 임대수익이 확실한 개발사업에만 위탁개발을 실시하여 도

입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 사례가 단 9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심내 주거지에 위치하였으나 대부 및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동산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사업구조와 자금조달 방법을 검토하여 개

선방안을 찾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미활용되는 유휴국유부동산이며 논문의 목적은

국유재산 위탁개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모색하는데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국유부동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

된다.이중 국가 또는 정부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법령

의 규정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보존재산을 제외하고,그

경제적 가치에 의거하여 수익목적에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행정목적에 필

4)국유재산법 제45조의5[수탁재산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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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재산이 아니며 특정의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인 잡종재산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5)

본 논문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유재산의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에 대

한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조사하였다.제2장의 제1절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고찰의 통해 광의의 국유재산과 협의의 국유재산의 개념,구분 및 종류,

법적성격과 법률체계를 통해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의 기능을 4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이러한 국유재산의 기본적인 사항을 통해 국유재산

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제2절에서는 국유재산의 현황을 2008년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07

년 회계연도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를 통해 연도별,구분별,

종류별로 설명하고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유지의 현황을 구

체적으로 설명하였다.또한 정부수립이후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변화과정과

관리체계를 정리하였다.

제3장 제1절에서는 국유재산 개발의 의의 및 법적근거를 확인하고 현재

국유지의 이용현황을 통해 국유지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제2절에서는

국유재산 개발방식의 종류인 신탁개발,위탁개발,현물출자를 통한 개발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개발을 구분하여 설명한다.또

한 각각의 개발방식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사업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개

발방식의 차이점과 장점 및 단점을 설명한다.특히 본 논문의 주제인 위탁

개발과 기타 다른 국유재산 개발방식의 차이를 설명하여 왜 현재의 국유

지 개발사업에서 위탁개발이 다른 개발방식에 비하여 비교적 사업성이 우

위에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제3절에서는 현재까지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례를 개발형태로 구분하여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개발 검토를 하였으

나 사업타당성이 없어 개발에서 제외된 유휴부동산 사례를 통해 국유지

위탁개발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열거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안

을 제시하는 장으로 제1절에서 현행 위탁개발 자금조달방식과 문제점을

5)2008.12월 현재 국유재산법 전면개정 정부입법안에 따르면,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행정재산

으로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나,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

산,보존재산,잡종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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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제2절에서는 현행 위탁개발 사업구조와 문

제점을 확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논문에서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연구한 사례가 적지 않다.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

과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연계의 필요성과 국유재산 효율적 개발의 필요성

을 제시한 연구와 자금조달에 있어서 다양한 자금조달방안의 연구사례가

있다.그러나 이러한 연구사례는 대부분 사회간접자본시설 추진을 위한 프

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민간투자자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시 위

험을 낮추고 다양한 민간투자자,재무적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민간투

자사업의 투자자 다변화 및 투자재원 다양화를 통해 실질적 의미의 프로

젝트 파이낸싱을 도모하는데 대부분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국유지 위탁개발이 가능한 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만

해당되어 위탁개발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으나,자금조달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도입 필요성과 자금재조달을 통한 저리의 자금조달

필요성 등이 기존 논문에서 제기되었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에 대해 그간의 연구를 정리하고 그 장‧단점을 확인

하여 비교하였다.자금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기존 논문에서는 외부 금융기

관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개선을 연구하였지만,본 연

구에서는 국유재산에서 발생하는 매각대금이나 변상금,대부료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과 커버드 본드 형태의 자산교체와 후순위 인수를 통해 출

자를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리하면,본 연구를 위해 먼저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개념,현황,

정부정책의 변화,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검토하고,기존 국유재산 개발제

도의 개념과 사업추진 방식과 개발사례의 검토와 자금조달 수단 방법을

기술한 후,현행 위탁개발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유재산 위탁개발 활

성화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한다.본 연구의 진행 단계를 <그림

1-1>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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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연구흐름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국유재산의 고찰

      제1정 국유재산의 개념 및 성격

      제2절 국유재산의 관리현황

   제3장 국유재산 개발제도의 고찰

      제1절 국유재산 개발의 이론적 근거

      제2절 현행법에 의한 국유재산 개발의 종류

      제3절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례

   제4장 위탁개발을 위한 효율적 자금조달 방안

      제1절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제2절 출자를 통한 자금조달

   제5장 결론 : 정리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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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유재산에 대한 고찰

제1절 국유재산의 개념 및 성격

1.국유재산의 개념

국유재산은 크게 광의의 국유재산과 협의의 국유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광의의 국유재산은 국가의 국가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국유재산이고,협의의 국

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조에서 7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한다.6)

① 부동산과 그 종물

②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③ 정부기업7)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8)

④ 지상권‧지역권‧광업권‧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⑤ 주식(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포함한다),출자로 인한 권리,사채권,특별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국채증권,지방채증권,투자신탁 또

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과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이에 준하

는 것

⑥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⑦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따라서 협의의 국유재산이란 실정법인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말하

며,국가의 부담9)이나 기부채납10)또는 관련 법령11)이나 조약에 따라 국가가 소

6)전게법령 제3조 [국유재산의 범위]

7)정부기업(기업예산회계법 제2조)이란 우편사업,우체국예금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을 말한다.

8)기계과 기구(시행령 제1조 제1항)은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8)국가의 부담으로 된 국유재산이라 함은 재산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계약)하고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고,이는 매매나 교환 등의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10)기부채납으로 국유로 된 국유재산이라 함은 민간 또는 민간단체가 자신의 소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증여의 의사표시와 국가가 그 신청에 의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된 기부의 계약에 의하여

무상으로 확보된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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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는 재산이다.협의의 국유재산을 형식적 의미의 국유재산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는 협의의 국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정의한다.

2.국유재산의 구분 및 종류

국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 3가지로 구분된

다.12)

1)행정재산

행정재산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 3가지로

구분한다.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

용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사무용으로는

행정청사,관사,등대,교도소,연병장을 그 예로 들 수 있고 사업용으로는

국립학교,국립박물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공공용재산으로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사용

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도로,하천,제방,유지,항만 등을 예로 들 수 있

다.국가는 공공용재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관리주

체가 국가인 경우에는 관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더라도 공공용재

산이 된다.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주체가 국가 이외의 자인 경우

에는 해당 재산은 공공용재산이 아니라 잡종재산으로 분류된다.

기업용 재산으로는 정부기업13)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

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

정한 재산을 말하며,통신,양곡,조달과 관련 있는 재산이 이에 해당된다.

행정재산은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있어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된다.14)

11)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재산이란 민법,토지수용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2)전게법령 제4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13)광의의 공기업 중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것으로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말한

다.

14)하천이 통상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그 종적 구간과 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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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 무효이다.15)

2)보존재산

보존재산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유하

는 재산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국가가 보존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보호하는 국보,중

요문화재,기념물,사적지 등도 보존재산에 포함된다.

3)잡종재산16)

잡종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17)을 말한다.잡

종재산은 그 경제적 가치에 의거하여 수익목적에 사용함으로써 간접적으

로 행정적인 목적에 공헌하는 재산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원이 되는 국유재

산을 말한다.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는 국유재산으로서 국가의 사물이며 일반사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따라서 국유재산 중 공용재산

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잡

종재산의 경우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18)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구역에 관하여 행정행위나 법규에 의거한 공용지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

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이 된다.(대법원1999.5.25.선고 98다62046판결)

15)대법원1996.5.28선고95다52383판결

16)잡종재산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총칭하는 것이지만,이를 ‘잡종’으

로 표현하여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 비해 중요성 내지 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현재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적용되는 법령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존재산을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과 함께 행정재산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으로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에 예고되어 있다.

17)전게법령 제4조 제4항

18)원래 잡종재산이었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 10 -

가 보존 또는 사용 필요성이 없는 재산의 경우 개인과 기업 등 사경제의

일반 사물과 동일하게 판단한다는 의미이다.그러나 잡종재산도 행정주체

인 국가의 소유에 속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그 한도내에서 사법의 특칙(국유재산법,도시계획법,산림법)이

적용되며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국유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19)

향후 이러한 용도에 따른 분류는 2008년 12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

출한 국유재산법 전면개정 입법예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행정재산

과 일반재산으로 2가지로 변경되어 분류된다.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국유재산 분류 체계의 변경

현 행 개 정 안 비 고

□ 행정재산 □ 행정재산

◦ 공용재산 ◦ 공용재산

◦ 공공용재산 ◦ 공공용재산

◦ 기업용재산 ◦ 기업용재산

<신 설> ◦ 보존용재산 ◦종래 보존재산을 편입

□ 보존재산 <삭 제> ◦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재산으로 통합

□ 잡종재산 □ 일반재산 ◦ 명칭변경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11.14.선고96다10782판결)

19)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국유토지는 설사 이를 사인이 점유‧사용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유재산

법 제4조제2항제2호,“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서 행정

재산인 공공용 재산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고,공원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원구역내의 물건에 한하

여 행정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국유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는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1996.7.30.선고 95다2128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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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유재산의 법률적 성격과 체계

1)법적 성격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국가의 행정 목적에만 공용되는 공법적 특성을

갖고 있다.이러한 특징으로는 처분의 제한,강제 집행의 제한20),취득시효

의 적용배제,수용의 제한21)등이 있다.이에 반하여 잡종재산은 국가의

수익재산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의 사유재산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사

법의 적용을 받는다.그러나 행정재산에 있어서도 그 사용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는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잡종재산에 있어

서도 공익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반 사유재산과는 달리 관리 및 처분에 관

한 많은 제한이 있고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관리계획에 의거 예산 및 집행

하고 있다.

2)법률 체계

광의의 국유재산법에서는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등을 포함하나 협의의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법 제3조에 명시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22)또한 국유재산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및 운용‧관리와 처분에 적정을 기함에 있

다.23)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민사집행법에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의 압류에 의한다.

21)행정재산인 상태로는 수용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수용하기 위해서는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22)김영욱,「국공유지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p.13

23)기획재정부,「국유재산 업무편람」,국유재산의 성격,2008.2,p.8

-일반법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기본법

-공 법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공법상 단속규정

-훈령법 :국가내부의 사무절차를 규율하는 훈령법

-회계법 :국가 재정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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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도로,하천,철도용지,산림 등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국유재산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각 특별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함이 더욱 적절하여 효율

을 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특수성에 따라 특별법을 적용

할 것이나 기본적‧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법인 국유재산법을 적용하

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국유재산의 기능

국유재산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로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종류에 따라 중점적인 기능에 차

이가 있다.행정재산은 주로 공공재로서의 기능이 주요 역할이라 할 수 있

고,잡종재산은 국가재정보전기능이 주요역할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기

능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공공재기능

국유재산은 국민경제에서 개인과 기업이 투자할 수 없는 도로,하천,항

만,등 사경제활동지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조림 및 댐 건설 등을

통한 홍수,가뭄방지의 재해방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유재산 중 토지는 대부분 임야,도로,하천 등으로 국유지는 공공의

토지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공간계획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정책적인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정책적인 기능이 소멸하는 경우 용도폐지의 행

정절차를 통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수익 및 매각 활동을

통해 및 재정을 보전하고 있다.

2)재해방지 및 환경재기능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고 국토의 약70%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는 바와 같이,국유재산 중 적지 않은 토지가 임야 및 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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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인접하고 있어 조림과 댐건설 등을 통한 홍수‧한발 등 재해방지가

필요하고 국립공원‧도시공원 등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환경재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3)토지비축기능

국유재산은 장래의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비축함으로써 토지은행의 역

할을 하고 있다.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경제적인 효율성과 수익을 추구하

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최대한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실현하고 있다.그러

나,국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그리며 당장의 이익

을 위해 토지의 매각이나 개발보다는 토지 비축을 통해 미래 활용가능한

토지를 비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유지 비축은 사회간접자본사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지매수에 따

른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여 주며,공공사업 시행시 국유지를 공급

함으로써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4)국가재정보전기능

국유재산은 사용,수익허가,대부 및 매각을 통해 국가재정 수입에 기여

하고 있다.특히 집종재산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과는 달리 국가의 사물

로서 매각‧대부‧신탁‧교환‧양여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국가의 재정 수입

에 충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해방이후 경제개방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

해 1960년대까지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이 이루어 졌다.이후 경제 성

장과 함께 국가의 주요 수입원을 조세로 충당이 가능해지면서 국유재산

매각이 재정수입원으로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나,최근에는 대

부료,변상금,개발이익 등과 같은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에 의한 재정

수익 증대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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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4가지 기능을 정리하면 아래 <표 2-2>과 같다.

<표 2-2>국유재산의 기능

구분 내 용

공공재기능
사경제활동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제공

(도로,하천,항만 등)

재해방지 및

환경재 기능

조림 및 댐 건설 등을 통한 홍수,가뭄 방지 및 국립공원,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여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토지비축기능 장래의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비축함으로써 토지은행의 역할

국가재정

보전기능
사용‧수익허가,대부 및 매각을 통한 국가재정 수입 기여

제2절 국유재산의 관리현황

1.국유재산의 현황25)

2007년도말 기준으로 국유재산 현재액은 275조 7,525억원으로 2006년말

(207조 805억원)에 비하여 5조 6,720억원 증가하여 2.1%의 증가율을 보였

다.

<표 2-3>연도별 국유재산 증감현황

(단위:억원,%)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감액(억원) 68,563 152,525 467,498 57,012 56,720

(증감율,%) (3.5) (7.5) (21.5) (2.2) (2.1)

24)조성각,「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7,p.17

25)기획재정부,전게자료,2008.4,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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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현재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0% 증가하고 있다.2005년도

에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가격개정으로 대

장가액이 13.1%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최근 5년간 국유재산 현재액 추이

는 <그림 2-1>와 같다.

<그림 2-1>국유재산 현재액 추이

(단위:억원)

2,023,770
2,176,295

2,643,794 2,700,805 2,757,525

-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한편,국유재산 구분별 재산평가액 기준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2007년

말 구분별 증감현황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건물,공작물,토지의 증가

등으로 39,618억원 증가하였고,보존재산은 토지의 증가 등으로 1,126억원

증가하였으며,잡종재산은 유가증권의 증가 등으로 15,975억원 증가하였다.

<표 2-4>국유재산 구분별 증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6년도말 '07년도말 증 감 액

행 정 재 산 1,399,417 1,439,035 39,618

보 존 재 산 52,563 53,689 1,126

잡 종 재 산 1,248,826 1,264,801 15,975

계 2,700,805 2,757,525 5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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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종류별 재산평가액 증감현황을 살펴보면,건물은 2조 7,676억원,

유가증권은 1조 6,260억원,공작물은 7,104억원 등이 증가하였다.증가 내용

을 볼 때,건물은 군부대 시설,학교시설,노동관서 신축 등으로 증가하였

고,유가증권은 자본전입,공사 등에 대한 출자 등으로 인해 증가하였으며,

공작물은 항만,어항시설 신설 등으로 인해 증가하였다.

<표 2-5>국유재산 종류별 증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6년말(구성비) 07년말(구성비) 증감액(증감율)

토 지 1,065,739(39.5) 1,067,863(38.7) 2,124(0.2)

(면 적) (16,166㎢) (16,316㎢) (150㎢)

건 물 290,160(10.7) 317,836(11.5) 27,676(9.5)

공작물 205,108(7.6) 212,212(7.7) 7,104(3.5)

입목죽 52,367(1.9) 53,600(1.9) 1,232(2.4)

선박ㆍ항공기 10,534(0.4) 11,900(0.4) 1,366(13.0)

기계기구 2,399(0.1) 2,409(0.1) 11(0.4)

유가증권 1,068,466(39.6) 1,084,726(39.3) 16,260(1.5)

무체재산 6,033(0.2) 6,979(0.3) 946(15.7)

계 2,700,805(100.0) 2,757,525(100.0) 56,720(2.1)

한편,2006.12.31자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2006년말 기

준으로 동 회계내 재산 71조 6,970억원(유가증권 45조 8,228억원,토지 21

조 165억원 등)이 2007.1.1자로 일반회계로 이관되었다.이것은 향후 국유

지 매각을 통한 수익을 통해 장래의 행정수요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재원의 마련이 더욱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하며,향후 추가적인 재원 확

보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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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의 현황을 살펴보면,2008년 1월 1일 현재 남북한을 합한 육지 면

적은 약 22만 3천 170㎢이며,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한 남쪽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45%에 해당하는 100,032㎢(지적 미복구 지역 312.37㎢ 포함)에

이른다.26)이중 국유지는 2007년말 현재 16,316㎢로 국토면적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금액으로는 전체 국유재산 275조 7,525억원의 38.7%인

106조,7863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 2-6>국유지 현황27)

(2007.12.31,단위 :㎢)

연 도 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계

2001
12,627

(11,954)

785

(773)

2,147

(1,730)

15,559

(14,457)

2002
12,854

(12,201)

796

(783)

1,966

(1,551)

15,616

(14,535)

2003
13,078

(12,424)

823

(809)

1,809

(1,400)

15,710

(14,633)

2004
13,259

(12,578)

870

(854)

1,713

(1,296)

15,842

(14,728)

2005
13,496

(12,810)

927

(912)

1,580

(1,172)

16,003

(14,894)

2006
13,722

(13,016)

1,015

(1,001)

1,428

(1,016)

16,166

(15,033)

2007
13,886

(13,151)

1,099

(1,084)

1,331

(920)

16,316

(15,155)

26)국토해양부,전게자료,p.26

27)( )는 임야면적이고,도로,하천등 공공용재산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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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의 규모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국

유지는 2001년 15,559㎢에서 2007년에는 16,316㎢로 증가하였다.

2.국유재산의 관리 계획 및 체계

1)국유재산의 관리계획28)

국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예정준

칙으로 현금 회계에서 있어서의 예산과 같은 개념이다.국유재산의 통일적

이고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197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29)

국유재산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총괄청은 각 관리청이

다음 연도의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말까

지 작성‧제출한 국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종합 조정

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렇게 수립된 관리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당해연도 2월말까지 관리청에 통보하

여야 한다.

각 관리청 및 시‧도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처분

해야 하며(법 제12조,계획 제2조),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에도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해야 한다.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일괄변경계획,수시계획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계획은 국유재산 관리‧처분 재산명세의 변경권한이 총괄청 이상인 대

상재산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송부하여 다음연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하는 것으로 변경 권한이 국무회의로서 각 관리청에 다음

28)기획재정부,전게자료,2008.2,p.27

29)국유재산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수립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은 국유재산의 매입이나 매

각,사용‧수익허가 등 관리‧처분업무 담당자의 업무 처리시 기준이 되는 내부규정으로서 그 법적

근거나 형식상 문서관리규정 제7조제6호 규정의 ‘일반문서’에 해당된다.(국유재산과-705,

20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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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월말까지 통보한다.일괄변경계획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재산외 추가

로 반영해야 하는 재산을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송부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변경권한이 국무회의로서 당해연도 9월말까지

통보한다.수시계획은 기본 및 일괄변경 계획 외에 시급히 관리계획에 반

영하여 처리해야 할 재산 중 변경권한이 총괄청에 해당되는 재산을 계상

한다.이러한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는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관리계획 수립절차

⑦

승

인

대 통 령

국 무 회 의

⑥심의

①관리계획작성지침

④관리계획작성제출

⑧관리계획통보

총 괄 청 관 리 청

②

작성

지침

통보

③

계획

계상

신청

⑨

계

획

통

보

⑤국유재산관리계획수립
(법제12조,시행령제7조)

재산관리관

⑩ 집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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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유재산관리정책의 변천30)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략과 광복,6․25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등기부등

본․토지대장 등 재산관련공부가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많은 재산

이 무단으로 점유되는 등 재산관리가 어려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관(특히 잡종재산)의 변동도 심하여 미군정청(해방당시),관

재청(1950년),국세청(1966년),지방자치단체(1977년)로 변동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공부의 멸실과 기재사항의 누락,무단점유의 방치 등 재산관리의

취약성이 노출되었으며,재산관리정책에 대한 일관성의 미흡으로 많은 재산을

무차별 처분하는 등 문제점을 보여 왔다.

정부에서는 해방이후 여러번에 걸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

법"과 "국유재산특례매각제도"등을 시행하여 재산관련공부의 정비와 무단점

유상태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그러나 아직까지도 국가로 등기

되지 않은 재산과 무단 점유되고 있는 재산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1991년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시효취득 결정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제기가 빈발하는 등 재산관리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

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제도의 개선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국민편익

을 증진하고 국유지 활용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처분정책(1945～1976)

1945년 해방이후부터 1976년까지는 많은 국유지가 처분되었던 기간으로

조세징수보다는 국유지의 매각에 역점을 두어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

였다.정부수립 초기에는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원조자금에 의존하여 왔기 때

문에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정수입부족을 충당하였고,5.16이후에는 경제개

발계획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매각을 확대하였다.

30)기획재정부,전게자료,2008.2,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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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지․보존정책(1977～1996)

국유재산을 처분위주로 관리함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이 계속 감소하게 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고,경제도 급격히 발전하여 국가의 재정조달을 조세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이에 따라 1976년 국유재산의 관리를 처분정책에서

유지․보존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관리제도의 변동과 아울러 관리기관도 국

세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동되었으며,1976.12.31.국유재산법의 전면개

정을 통해 1977년부터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국유

지의 매각을 가능한 한 제한하고 보존에 힘써 왔다.

1991.5.13.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

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 및 시효취

득의 방지가 시급하게 된 바,1985년부터 1991년까지 제1차 국유재산실태

조사 및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하여 116만 필지에 달하는 국유지에 대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

그러나,수작업에 의하여 대상재산을 선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재산이 상

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이에 지적전산자료의 활용이 가능해진

1992년부터 제2차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하였으며,

1․2차 권리보전 조치시 누락된 재산이 상당수 있어 2004년부터 제3차 권

리보전조치를 추진하여 2007년 말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

(3)확대․활용정책(1994～현재)

종래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적극적인 국유지 관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1994

년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유지개발신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국유지개발신탁제도"의 도입배경은 그동안 유휴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일반인에게 무단 점유되어 있는 국유지를 활용함으로써 적극적

인 국유지관리를 통해 재정수입의 증대 및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

해 신설하게 되었으나,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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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의 어려움과 국유잡종재산의 관리를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에

따라 개발 실적이 최근까지 전무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었다.1994년

개발신탁제도의 도입이후 현재까지 개발신탁제도로 개발한 것은 2008년 2월

구(舊)부산지방조달청 청사부지 사례 1건만이 있다.

국유지개발신탁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2004년 국유재산

법을 개정하여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 하여 위

탁개발방식에 의한 국유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였다.이

는 지금까지 미흡한 국유재산에 건물을 신축,개축하여 임대한 후 그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는 제도이다.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개발을 통해 총 9

건의 개발을 진행하였고 이중 8건을 준공하여 임대사업을 운영 중이다.

또한 2005년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는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하고 민간에서 금전 등을 출자하여 국유지를 개발이 가

능하도록 하였으나,개발사례가 현재까지 없는 상태이다.

3)국유재산의 관리체계

(1)관리기관

국유재산은 재산별 구분,용도,종류에 따라 관리‧처분하고 있다.관리기

관은 총괄청과 관리청으로 구분된다.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르면 기획재정

부장관(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관리‧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31)(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행정재산은 각 중앙기관의 장이 관리청이 되며,보존재산은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관리청이 된다.잡종재산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이 관

리처분의 기관장이 되는 것이다.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

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32)

31)국가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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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총괄청과 관리청의 지위와 권한

국유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청이 되며,국유

재산에 관한 제도의 정비,관리,처분의 통일과 조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

다.

관리청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이와 같은 관리청은 소관재산을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국유재산법령에 의해 적정하게 관리‧처분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총괄청에 대하여 그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고 총괄청이 요구하는 기타 필요 조치를 이행한다.33)

총괄청은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 또는 회

계에 이관(관리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이에 관리

청은 이의가 있을 때에는 총괄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

인을 얻어 이를 처리한다.

(3)국유재산의 관리체계

국유재산의 종류별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체

계와 잡종재산의 관리체계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행정재산과 보존

재산은 이를 소관하는 각 관리청이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위

임하여 직접 관리한다.다만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

른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행정적

인 편의상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경우 규모가 상당할 경우 관리청이 직

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국유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

아 관리하고 있다.

잡종재산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할 수 있다.다만,국유재산법시행령이

32)전게법령 제19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33)상게법령 제15조 [총괄청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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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특별회계 또는 국가재정법 제7조에 의한 기금에 속한 재산,관리

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공항,항만 또는 공업

단지내의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

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청이 그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리,

처분하게 하도록 지정한 재산 등은 예외적으로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34)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공사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수임받아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표 2-7>로 정리하였다.

<표 2-7> 잡종재산 위임‧위탁기준 재산

수임‧수탁기관 관리대상 재산의 기준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구역 내 농경지

상수원보호구역,국립공원 구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재산

기타 관련법령상 사용 또는 개발이 부적합한 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단의 면적이 5,000㎡이하인 토지

건물과 그 부속 토지

매각을 위하여 용도 폐지한 재산

국세물납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

한국토지공사 일단의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토지

(4)국유재산의 위임‧위탁관리 35)

국유재산의 위탁관리는 그 목적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은 용도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이 관리한다.잡종재산의 경우는 수임 및 수

탁기관의 전문성을 살리고 경쟁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유

잡종재산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다.위임 및 위탁체계

는 행정·보존재산은 <그림 2-3>,국유잡종재산은 <그림 2-4>와 같다.

34)전게법령 제32조 제1항 [용도폐지]

35)기획재정부,전게자료,2008.2,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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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행정‧보존재산의 위임체계도

국토해양부

총 무 과

농림수산식품부

총 무 과

기타 관리청

총 무 과 등

국토관리청

관 리 과

시․도

건 설 국

지역계획과등

시․도

농 정 국

기반조성과

지 방 청 등

소 속 기 관

경 리 과 등

(청사․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용재산)

시․군․구

건 설 과

시․군․구

농 지 과

지 청 등

소속기관

경리과등

지자체에 관리 위임

된 공공용재산(도로,

하천,공유수면)

지자체에 관리 위임된

공공용 재산(농로,농

수로,유지)

(소관재산)

<그림 2-4>국유잡종재산 관리체계도

총 괄 청
(기획재정부장관)

위

탁(61개) (16개) 위임

위임 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관

리

청

관

리

청

관

리

청

관

리

청

(230개)
재위임 한국토지공사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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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유재산 개발제도의 고찰

제1절 국유재산 개발의 이론적 근거

1.국유재산 개발의 의의와 필요성

부동산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작업 및 쇼핑‧레저 공간을 제공함은 목

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을 말한다.36)이에는 건축에 의한 개량,조성

에 의한 개량 두가지가 있는데 건축에 의한 개량은 토지위에 건물이나 다

리와 같은 건조물을 세움으로써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조성

에 의한 개량은 정지작업,도로공사,배수공사,수도의 설치 등과 같이 토

지 자체를 개량하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을 외관에 따른 분류로 나누는 경우 유형적 개발,무형적 개

발,복합적 개발로 분류할 수 있다.유형적 개발은 직접적으로 토지의 물

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건축사업,토목사업,공공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무형적 개발은 토지의 물리적 변경을 초래하지는 않으나,이용 상태에

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농지 전

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복합적 개발은 토지의 유형‧무형의 개발행위가 동

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토지형질변경사업,도시재개발사업,공업단지조

성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유형적 개발은 협의의 개발로 볼

수 있고 무형적 개발과 합쳐 광의의 개발로 볼 수 있다.37)

부동산 개발의 주체를 기준으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국가,지방

자치단체,공사가 개발의 주체가 되는 공적(공공부문)주체와 개인이나 조

합,기업이 주체가 되는 사적(민간부문)주체,정부와 민간의 공동개발사업

인 제3부문(제3섹터,복합주체)으로 구별할 수 있다.

국유지 부동산 개발은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과 동일하나 국유지의 특성

36)강원철 외 5인,『부동산학개론』,서울 :부동산114,2007.8,p.450

37)조성각,전개논문,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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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공재의 기능,재정수입원의 기능,환경문제 등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

다.현재까지 국유지의 개발은 대부분 도로,항만 등과 같은 공공성이 높

은 경우와 행정청사,공공시설 등이 주로 개발되었으나,향후 공공성과 수

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어려움을 해결하여야 한다.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1994년부터 기존의 유지‧보존정책에서 확대‧활

용정책으로 기조를 변경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

여 매각,양여 등의 기준을 관리청에 시달하고 있다.

그러나,국유지를 관리하는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기관은 적극

적인 매각보다는 국유재산의 활용가능성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그리고 면적의 제한,도시계획 등의 제약,매수신청자

외 인접필지 소유자에 대한 매각 동의 요구 등으로 인해 매각이 되지 않

아 유휴재산으로 사용되는 국유지가 국유잡종재산의 전체면적 중 36.6%에

해당된다.따라서 2005년부터 2006년에 실시한 국유재산 재산실태조사 결

과는 향후 국유재산 개발의 필요성의 중요한 근거로 볼 수 있다.재산실태

조사에 따른 분류는 <표 2-8>로 정리하였다.

<표 2-8>이용현황에 따른 잡종재산 분류(2005～2006년 재산실태조사)38)

구  분
필 지 수 면 적(천㎡)

수 량 비율(%) 수량 비율(%)

-이용중인 재산 380,374 55.5 834,133 53.8

 ㆍ 공용ㆍ공공용 209,911 30.6 412,574 26.6

 ㆍ 유ㆍ무상대부 170,463 24.9 421,559 27.2

-무단점유 153,593 22.4 148,835 9.6

-유휴재산 151,896 22.1 566,801 36.6

합 계 685,863 100 1,549,768 100

38)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 제출자료」,2008.12,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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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와 같이 유휴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은 향후 재정수입

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주변

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및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휴재산 해소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특히 국유지 개발이 필요한 이유로 3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첫째,국유

지의 낮은 활용도 문제이다.일반적으로 국유지는 개발이 되지 않은 공지

가 많거나 건물이 건축 후 오래되어 상대적으로 크게 낮다.

둘째,도심 곳곳에 유휴‧저활용 국유지로 인해 토지 이용의 단절이 초래

되고 있으며,도심지내에 소재한 국유지의 경우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로

지역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있다.

셋째,민원발생이 빈번하다는 점이다.유휴‧저활용 국유지가 매각 또는

대부의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쓰레기 적치나 붕

괴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휴재산의 해소하는 방법에는 매각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신축,증축,

개축,리모델링 등을 통한 개발사업이 필요하고 이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

우 국유지개발 자금조달은 가장 중요한 사업진행 요소의 하나이다.현재까

지 개발사례를 보면 위탁개발의 경우 수익성 및 주변환경의 개선 등 주목

할 만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나 향후 용도폐지되는 행정 재

산을 제외하면 수익성이 담보될만한 우량한 토지를 찾기 힘든 상황으로

개발 사업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따라서,향후 개발 사업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개발 사

업이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경우 수익성이 낮은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예측되는 바,낮은 조달금리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높이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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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유재산 개발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 국유지 관리정책의 변화와 같이 해방이후 1976년까지는 부족

한 세수 충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매각정책을 추진하였다.매수를 요청하는

국민이나 국유지 위지상에 건물이 점유된 것에 대해 면적만을 확인하여

분필이나 전체적인 인접 토지를 검토하지 않고 매각하는 적극적인 매각

정책을 실시하였다.1977년부터 국부감소 방지를 위해 매각에서 유지‧보존

정책으로 변경된 이후 1994년부터 국유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확대‧활

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994년도에 국유재산법 제45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국유지 신탁개발제

도가 도입하였다.국유지 개발시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개발이 가능하였으

나 부동산 신탁회사의 특성상 5년이상의 사업에 대한 개발 위험,당시 고

금리 자금조달을 통한 수익 실현 가능성 문제 등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

이 되지 않아 개발실적이 전무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4년 12월 31일 국유재산법을 개정으로 국유지 위탁개발

의 근거를 신설하여 국유지 위탁개발 근거를 마련하였다.국유지 신탁대발

과 위탁개발은 그 근거법과 참여자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위탁개발

은 국가주도이고 신탁개발은 신탁회사가 개발사업을 주도한다는 점이 다

르다.

국유지 신탁개발은 국유재산법 제45조의2신탁 규정이 근거이고 위탁

개발은 국유재산법 제45조의5수탁재산의 임대 규정39)에 근거하고 있다.

위탁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40)는 해당 국유재산법과 공

39)전게법령 제45조의5(수탁재산의 임대)

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총괄청의 승인

을 얻어 위탁받은 토지위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하 여

수익을 국가에 교부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되,이를 갱신할 수 있다.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➂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위탁받은 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에 의한다.

40)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26조(업무)

➀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7호 (기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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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 근거하여 위탁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제2절 현행법에 의한 국유재산 개발의 종류

국유재산의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개발의 종류는 위에서 열거한 국유

재산법의 신탁개발 및 위탁개발 외에도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

률”시행령에 근거한 국유지 현물출자 방식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41)에 근거한 국공유지 개발방법이 있다.그러나 사회간접시설

(SOC)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개발은 제한되어 있으며,44개 사회기반

시설로 지정된 투자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점과 국유재산의 활용도만을 높

이기 위한 개발방식이 아닌 사유지를 포함하여 도로,항만,교육,복지시설

등 대규모 사업개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신탁개발

1994년 유지・보존정책에서 활용・확대 정책으로 국유재산의 관리 목표

가 변경되면서 신설된 제도로 신탁개발의 위탁자인 국가는 국유지를 제공

하고 수탁자인인 부동산신탁회사는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한 후 임대 또는

분양의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이다.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는 수익금 중

에서 관리비용 등을 공제한 후 얻은 수익금에서 신탁수수료를 공제하고

위탁자인 국가에 그 남은 수익금을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국유지 신탁개

발의 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3-1>과 같다.

8.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채권의 보전‧추심 및 당

해재산의 가치 보전‧증대를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이하 기재생략)

41)“사회간접자본시설에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4년”으로 제정 후 현재의 법령으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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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국유지 신탁개발 절차도

부동산신탁회사부동산신탁회사 피분양자
(임차인 )

피분양자
(임차인 )

국가
(국유지 )

국가
(국유지 )

①개발신탁

금융기관금융기관 건설사건설사

⑧개발이익

⑥분양대금 (임대료)

⑤분양 (임대 )

⑦상환

②차입
④건설비

③건축

신탁개발은 국가입장에서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제도이

다.장점으로는 첫째,국유지 개발사업이 용이하다는 것이다.국가는 신탁

개발을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면 사업시행자인 신탁회사가 개발과

관련한 자금의 조달,사업의 구조,시공,준공,분양,임대까지 전과정을 부

동산신탁회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국가는 별다른 인력과 노력이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국가의 비용부담이 없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신탁계약이후

국가는 국유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재정의 지출이 없다.부동산

신탁회사에서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국가는 개발 완료 후 부동산

관리의 제비용과 신탁회사의 신탁보수를 제외한 수익을 가질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개발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수익성

측면에서 신탁제도는 문제를 안고 있다.위의 <그림 3-1>신탁개발 절차

도에서 보면 사업주체인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하

는 개발자금의 조달금리가 사업대상마다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으

로부터 조달하는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차입금과 이자,관리비용

및 신탁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에 배당을 줄 수 있는 수익을 낼만한 수

익구조를 만들어내기가 용이하지 않다.민간기업인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입장에서는 분양형은 5년 이내,임대형은 30년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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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또한 임대형과 분양형의 신탁개발이 분

리되어 더욱 수익성을 맞추기가 어려운 점으로 향후 혼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42)

둘째,신탁개발을 통해 만족할만한 수익성을 창출할만한 국유지가 있어

야만 하는데 신탁개발을 할 만한 토지가 거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대부

분의 국유잡종재산은 소규모 면적에 해당되거나 일정면적이상의 토지는

위치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여 활용도가 낮아 개발사례가 전문한 것

으로 판단된다.

셋째,위탁자인 국가의 위험회피 성향을 문제로 들 수 있다.신탁사업

이 실패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문제가 야기될 가능성 때문에 우량자산의

위탁을 꺼린다는 점이다.담당자들의 이해 부족과 향후 책임 문제,담당자

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신탁개발이 위축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2008년 2월 구(舊)부산지방조달청 청사부지를 개발하는 분양형 토

지신탁이 진행되어 국유지 분양형신탁개발의 최초 사례가 되고 있으며,관

청(부산지방조달청),상업,주택시설이 함께하는 분양형 복합개발이라는 점

에서 향후 신탁개발의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43)

2.위탁개발제도

정부는 국유지 신탁개발사업이 그 실효를 얻지 못하자 2004.12.31.국유

재산법 개정을 통하여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

하여 위탁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의 개발원칙에 있어서 명시화된 규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국유지 개발에 있어서 3가지의 원칙으로 위탁개발이 추진되고

있다.첫째,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둘째,주변환경과 조화

된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며 셋째,국유지의 최유효이용을 추구하고 달성하

42)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법 전면개정 입법예고 정부안(2008.11.12)에 따르면 신탁개발과 위탁개발

에서 혼합형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43)총45층의 분양형 관,상,주 복합개발(지하4층～지상45층)로,5층～45층(아파트),1층～4층(업무 및

근생시설),지하1층～4층(주차장)으로 개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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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위탁개발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위탁개발제도는 국유재산을 위탁기관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토지에 위탁기관은 자체 자금이나 공사채 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그리고 건물 등의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의 준공

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한다.이후 국가는 30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위탁관리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위탁관리기관은 위탁기간동안

국가를 대리하여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임대수입 및 개발에 따른 모든 수

입은 국가에 귀속된다.이에 따른 절차는 <그림 3-2>과 같다.

<그림3-2>국유지 위탁개발 절차도

위탁관리기관위탁관리기관 임차인임차인국가[총괄청]
(국유지)

국가[총괄청]
(국유지)

①개발위탁

금융기관금융기관 건설사건설사

⑧개발이익

⑥임대료

⑤임대

⑦상환

②차입
④건설비

③건축

위탁개발은 장점은 첫째,공공법인인 위탁관리기관이 공채를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조달하거나 높은 신용도를 이용하여 CD금리에 가산금리를 추

가한 한도대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일반적으로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 내에 목표수익을 달성해

야하는 신탁개발의 특성과는 달리 공공법인의 특성상 30년이라는 장기간

에 걸쳐 사업의 개발비용과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

되었기에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사례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단점으로는 위탁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을 위해서는 최대 30년인 위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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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임대료 수입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임대료 수준이 요구된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현재

위탁개발사업의 대상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3.현물출자에 의한 개발

정부는 지난 2005년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유지개발전문회사의 설립을 통해 국유지개발을 가능하도록 하

고 있다.

국가는 국유재산(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한다)을 현물출자하고 정부 외의

자가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자하는 구조이다.출자된 토지에 건물 그 밖

의 시설을 축조,개보한 후 그 토지와 그 밖의 시설물을 임대‧운영하거나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에게 그 투자 비율에 따

라 배당하는 방법이다.44)

현물출자에 의한 국유지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는 하나의 국유지개발전문회사가 다수의 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

법이다.이 경우 국유지개발전문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로 개발회사가 재

발사업 및 관리‧운영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이 방식의 장점은 국유지개발

전문회사가 자체조직을 갖추어 개발사업 및 관리‧운영을 업무를 수행함으

로써 민간 방식에 의한 전문화된 국유지 개발이 가능하고 분산투자를 통

한 위험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업별로 국유지개발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1사업 1법인의

형태로서 국유지전문개발회사는 실체가 없는 SPC를 설립한다.그리고 자

산관리업무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손익을 확실히 구분‧운영하는 방법이

다.이경우 사업별 손실 전가가 불가능하며 개별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효

과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위의 방법 2가지 모두 국가는 사업대상지(국유지)를 현물출자하고 위탁

관리기관이나 민간은 현금으로 자본금을 출자하며 민간 참여자는 개발사

44)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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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자본금 이외의 필요자금

은 금융기관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통해 개발전문회사 명의로 조달하는

형태이나 1법인 1사업방식은 프로젝트금융 형태,1법인 다수사업방식은 기

업금융의 형태를 띠게 된다.현물출자에 의한 국유지개발 추진하는 절차는

<그림 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현물출자에 의한 국유지개발 절차도

민관합동법인
(SPC)

민관합동법인
(SPC)

피분양자
(임차인)

피분양자
(임차인)

국가
(국유지)

국가
(국유지)

①국유지 출자

금융기관금융기관 건설사건설사

⑧배당

⑥분양대금(임대료)

⑤분양(임대)

⑦상환

②차입 ④건설비
③건축민간

(자본)

민간
(자본)

①사업비 출자

⑧배당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국유지 개발은 대규모 국유지나 소규모 국유지를

일괄적으로 개발할 때 민간의 자본과 사업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제

도이다.그러나 사업대상 국유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추진 실적이 없는 실

정이다.향후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국유지개발은 활용 필요성이 높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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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개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45)에 관한 민간

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46)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첫째,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47),둘째,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사업시

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

식(BTL)48),셋째,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소유

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BOT)49),넷째,사회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

식(BOO)50)이 있다.

이중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BTO와 BTL방식으

로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당해 사업의 수익성이 충분히 담보되어 당해

사업의 수익으로 사업비와 민간투자자의 수익을 충당할 수 있는가의 여부

이다.두 가지 방식의 차이와 추진구조는 <표 3-1>과 <그림 3-4>로 정

리하였다.51)

45)사회간접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민간투자법에서는

도로,철도,항만,학교,관사 등 44개 시설을 열거하고 있다.

46)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

47)Build-Transfer-Operate

48)Build-Transfer-Lease

49)Build-Own-Transfer

50)Build-Own-Oper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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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BTO및 BTL비교

구분
BTO

(Build-Transfer-Operate)

BTL

(Build-Transfer-Lease)

사업성격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투자비 회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

사업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그림 3-4>BTO및 BTL추진구조

민간사업자

(SPC)

정 부이 용 자

사업권 
서비스 

이용요금
기부채납

<BTO추진구조>

민간사업자

(SPC)

정 부이 용 자

이용요금

서비스

임대료 
기부채납

<BTL추진구조>

51)기획예산처,BTL사업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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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발방식의 비교와 장단점

1)현행법상의 국유지개발방식 비교

국유지 개발방식은 서로 다른 근거에 의거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위탁개발과 신탁개발은 “국유재산법”,현물출자와 관련된 개발근거

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

다.

개발방식에 따라 소유주체에 차이가 있다.위탁개발은 국가가 토지에 대

한 소유권을 가지나 신탁개발은 신탁사가 소유권을 가지며 현물출자의 경

우 SPC,또는 국유지개발전문회사가 소유권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이에

따라 자금조달의 주체와 조달금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바,이것이 국

유지개발방식의 사실상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위탁개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 위탁기관이 명시

화되어 있어 공기업의 대외신용도로 저리의 국유지 개발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신탁개발과 현물출자에 의한 개발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조달금리

가 위탁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달하게 되어 국유지 개발 가능성

은 더욱 낮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개발실적은 2008.11월말 현재 기준으로

위탁개발 9건,신탁개발 1건,현물출자에 의한 국유지개발은 단 한건도 없

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국유지개발방식의 비교를 <표 3-2>로

정리하였다.



- 39 -

<표 3-2>국유지 개발방식 비교52)

구 분 위탁개발 신탁개발
현물출자

[민관합동법인(SPC)]

근거법
국유재산법

제45조의5

국유재산법

제45조의2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57호

재산운용 임대 임대․분양 임대․분양

소유주체 국가 신탁회사
SPC또는

국유지개발전문회사

위험부담
․개발전:위탁기관

․개발후:국가

․개발전:국가

․개발후:국가

․개발전:지분율에 따라

․개발후:지분율에 따라

개발대가 위탁보수 신탁보수 투자지분에 따라 배당

국가수익
위탁보수 외

제반수익

신탁보수 외

제반수익
투자지분에 따라 배당

자금조달 위탁기관 신탁회사
SPC또는

국유지개발전문회사

조달금리53) 5～6% 9～10%

민간투자자의 요구수익률

에 따라 상이 (통상PF금

리수준 7～8%)

참여자
KAMCO,

KLC(토지공사)

부동산신탁회사

6개사
민간투자자(제한없음)

사업기간
30년 이내

(30년이내연장가능)

․분양형:5년 이내

․임대형:30년 이내
기간 제한 없음

장점
저리의 조달 금리로

수익성증대가능
추진이 용이

순수 민간 참여로

효율적 개발 가능

단점

․위탁기관부채비율

비율 상승

․개발대상의 제한

(임대형만 가능)

개발에 따른 제반

위험을국가가부담

하여 개발의 남용

우려

사업성이 양호한 국유지만

개발 가능하여 개발대상의

한계

특징

개발 전 과정을 국

가가 주도하고 위

탁기관은 대리인

(자금조달의 도관체)

역할

신탁계약 체결 후

토지소유권이 신탁

회사로 이전되고

제반사항을 신탁

회사가 주도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

반영이가능하고대규모,

단기분양사업에 적합

개발실적 9건(KAMCO) 1건(조달청) 없음

52)조성각,전게논문,p.72

53)실제 조달금리는 해당 사업건마다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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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간투자법과 위탁개발과의 비교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여러 가지

민간투자방식과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지 위탁개발방식은 모두 민간자본을

활용한 부동산개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그러나 양자는 근거법과 목적,

대상재산,추진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이에 대하여 민간투자방식과

위탁개발방식의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 정리하면 아래 <표 3-3>와 같다

<표 3-3>민간투자방식과 위탁개발 비교54)

구 분
민간투자방식

위탁개발
BTO BTL

근거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유재산법제45조의5

개발목적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공급 활성화 국유지 활용도 제고

개발주체 순수민간(공공부문 제외)
위탁기관

(KAMCO,KLC)

대상토지 국공유지 및 사유지 포함 수임받은 국유재산

사업대상
44개 사회기반시설로 지정된 투자

대상 중 선정(공공청사 불가)
제한없음

사업대상

성격

도로,항만 등 사

용료 수입으로 투

자비 회수가 가능

한 시설

교육,복지시설 등

사용료 수입으로 투

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청사,일반 수익용 부동산 등

사용료 수입으로 투자비 회

수 가능 시설

사업기간
10～30년(내용년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기간 설정)

30년 이내

(30년 이내 연장 가능)

개발

승인권자
주무관청 총괄청(기획재정부)

소유권이전 주무관청 총괄청(기획재정부)

자금조달
민간(사업시행자)

※자기자본비율 10～25% 이상
위탁기관

개발비회수 이용자의 사용료
국가가 지급하는

임차료
위탁개발수수료

사업위험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손실액 일부

사후 보전)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정부가 목표

수익율 사전 보장)

․개발전:위탁기관

․개발후:국가

특징
정부가 일정한 수익률 보장

(민간사업자:수익성￪,리스크→)

최소한의 기본보수 지급

(위탁기관:수익성→,

리스크→)

54)조성각,전게논문,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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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국민의 편익에 공여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이에 반해 위탁개발방식은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

가치를 제고함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또한 민

간투자법에 의한 개발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44개 사회기반시설에 한정하

고 있으나 위탁개발은 그 제한이 없으며,사업주체에 있어 민간투자법은

순수 민간이 개발주체이고 위탁개발은 총괄청이 지정한 위탁관리기관만이

가능하다.

제3절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례

국유재산 개발사례는 현재까지 위탁개발과 신탁개발을 통해 총10건이

진행되고 있다.이중에서 개발하는 부동산의 사용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위

탁개발을 통한 국유지의 변화에 대해 개발 효과 등을 조사‧연구 검토한

바를 기술한다.그리고 개발을 위해 개발가능성을 검토를 하였으나 수익성

이 낮아 미활용되고 있은 부동산의 사례를 검토하여 제4장에서 자금조달

을 통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민관복합 개발

1)개발전 국유지 현황

국유재산의 개발에 있어 민관복합개발은 서울 중구 저동 소재의 남대

문세무서 부지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남대문세무서 부지는 서울시 중

구 저동1가 1-2외 1필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26년 준공된 건물로 서울

도심내에 노후화를 대표하는 건물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법정 용적율이 600%로 되어 있었으나 57%로 저활용

되고 있었던 대표적인 국유재산이었다.남대문 세무서의 부지는 서울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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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업무지구라고는 할 수 없으나,인근지역에 대형오피스 건물과 백화

점 및 병원,상권 등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2)개발방향 및 개발타당성 검토55)

개발타당성 검토시 민간에 의해 국유지 개발을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신

탁개발(생보부동산신탁)및 위탁개발(한국자산관리공사),민간합동개발(한

국토지공사)이 모두 검토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개발안이 선정되었

다.

2004년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국유지 위탁개발이 가능하게 된 이후

위탁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중의 하나로서 입지여건 등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중심상업지구보다는 못하지만 일반상업지구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

어 국유지 개발 방향을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개발로 인한 수익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개발에 착수하였게 되었고 위탁관리기간의 자체 조달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이 정한 30년 이내에 개발비용을 상환

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국가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수익성

을 모두 추구하였다.

기존의 국유지는 지상3층,지하1층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최초 계획시

개발을 통해 지하층은 근린시설,지상층은 공공기관인 남대문세무서가 무

상으로 입주하고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오피스로 일반에게 임대하는 민관

복합건물로 개발하였다.

민관합동법인에 의한 개발결과의 수익(분양형 351억원,임대형 2,346억

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세무청사를 지상 3～5층에 배치하고 민간

의 공사비 출자로 차입이자 등이 없기 때문이며,이 경우 국가의 수입은

국가가 출자한 토지의 지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55)감사원,기획재정부 공편,「국공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 연구」,2004.12,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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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남대문세무서 개발타당성 검토결과56)

구 분
신탁 방식 위탁방식 민관합동법인 방식

분양형 임대형 분양형 임대형 분양형 임대형

개
발
전

면 적
대지면적:4,284㎡(공원면적 1,050㎡ 포함)

연면적(청사 활용면적):2,492㎡(지하 1층,지상 3층)

재산가액 267억 원(공시지가 기준)

건축연도 본관:1926년,기타 부속건물:1958년

활 용 도 건폐율:32%(법정 60%),용적률:50%(법정 600%)

개
발
후

개발컨셉
업무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
근생시설

업무시설
근생시설

업무시설
근생시설

규 모
지하 5층
지상20층

지하 5층
지상20층

지하 4층
지상15층

지하 3층
지상15층

지하 3층
지상15층

지하 3층
지상15층

청사활용
1～3층
(6,418㎡)

1～3층
(6,418㎡)

1～3층
(5,134㎡)

3～5층
(3,897㎡)

3～5층
(4,933㎡)

3～5층
(4,933㎡)

분양 및
임대수익

234억 원 866억 원 204억 원 1,744억 원 351억 원 2,346억 원

신 청 사
가 액

273억 원 691억 원 267억 원 616억 원 194억 원 617억 원

3)개발후 효과57)

노후화되고 저활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을 개발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를

크게 4가지로 첫째,국유지 위탁개발을 통해 국유재산이 개발전 271억원에

서 742억원으로 2.8배 증가하였다.둘째,개발전에는 행정기관이 전용으로

사용하여 임대수익이 전무하였으나 개발후 개발 후 개발비용 상환 후 민

간 임대를 통해 연간 30억원의 임차료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셋째,정부의 예산지원없이 청사를 확보하여 기존의 남대문세무서가

56)임대수익은 30년 기준이며,부동산신탁개발은 10년차까지 모든 보증금수입 등을 공사비 상환에

사용함에 따라 11년차부터 운영수익이 발생하고,위탁기관 직접개발 등은 보증금(600만 원/평)의

90%를 전월세 환원율 15%를 적용한 월세로 전환․운용하면서 30년에 걸쳐 공사비를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분석한 것이다.

57)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사업부,「국가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계실무자 워크샾」자료,

2007.11,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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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게 되어 연간 23억원의 임차료 절감효과가 있다.마지막으로 건물

노후화된 건물을 인근지역과 조화되는 첨단빌딩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심지

미관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위의 4가지를

<표 3-5>로 정리하였다.

<표 3-5>남대무세무서 개발 효과

개발 요인 개발 효과

예산지원없이

청사 건립

세무서 무상 입주(남대문세무서)

연간 약 23억원의 임차료 절감

국유재산 장부가액의 증가 271억원 =>742억원 (2.7배 증가)

임대 수익의 창출 개발비용 상환 후 연간 30억원의 임대수익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도심지 미관 개선 및 근린시설 및 오피스 공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2.공공복합청사 개발58)

1)개발전 국유지 현황 및 개발 방향

비축토지를 이용한 공공복합청사개발로 3개의 정부기관(통계교육원,보

훈청,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청사를 개발하는 건으로 1개 부처 단독개발

에 비하여 공공복합청사로 개발하여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국유지 개발

사례이다.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82-1번지에 소재한 장기 미활용 비축토지

6,000평에 예산사업으로 통계청 단독청사를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이중

58)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사업부,전게자료,2007.11,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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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평에 대해 3개부처 9개기관의 공공복합청사로 변경하여 위탁개발한건

이다.본건은 해당 국유지 전체를 일괄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의 단

계를 2단계로 정하여 1단계 사업으로 2006년 11월 17일에 기공하여 정부

청사(통계교육원 등)으로 개발중이고 향후 2단계사업은 지역경제여건이 성

숙하게 되면 기타시설로 개발 예정이다.

2)개발 후 기대효과

장기간 미활용되는 비축토지의 개발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3가지로서,

첫째,국유재산 가치의 증가로서 토지의 현재 장부가액이 416억원에서 개

발 종료 후 건물의 장부가액이 1,234억원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둘

째 정부 재정부담 경감의 효과로 기존에는 행정청사를 건축시 예산을 확

보하여 건축비를 충당하는 것에 비해 건설비용을 30년간 상환하기 때문에

재정부담 감소가 예상된다.셋째,장기간 미활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의 효

율성을 제고시켰다는 점으로 나대지로 미활용되고 있는 토지를 개발함으

로써 지역화성화에 기여하고 2개 기관 이상의 행정기관의 입주에 따른 시

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건 국유지 개발 전후의 비교는 <표 3-6>과 같다.

<표 3-6>대전시 월평동 공공복합청사 개발 전‧후 비교

개발 전 구분 개발 후

- 규모 15F& 8F(2개동)

나대지 용도 정부청사(통계교육원 등)

- 건축연면적 39,833.99㎡

(법정 80%) 건폐율 31.05%

(법정 1,300%) 용적율 157.36%

416억원 장부가 1,2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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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규모 근린시설 개발59)

1)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40-28번지 현황 및 개발 사례

2004년도말 위탁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직접개발방식으로 선정

된 시범사업 개발지 중 하나로,금천구 가산동 패션타운내에 소재하고 있

음에도 건물의 노후화와 무단점유로 인해 토지 이용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개발 효과 측면에서 보면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고 노후화되어 저활용되

는 국유재산의 대표적인 개발 사례로 볼 수 있다.국유재산의 리모델링 증

축개발을 통해 국유잡종재산의 재정수입의 극대화와 민원의 해결 및 도심

지 미관개선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개발을 통해 토지면적 285.5㎡,건축연면적 93.3㎡으로 저이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을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율을 높이며 내외관을 소규모상업시설로

개발하여 연간임대수익 기준으로 연간 13백만원에서 160백만원으로 12배

가 상승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본건 국유지의 개발 전후의 <표 3-7>

로 정리하였다.

<표 3-7>가산동 근린시설 개발 전‧후 비교

개발 전 구분 개발 후

1F 규모 1F

상업시설 용도 상업시설

93.3㎡ 건축연면적 166.39㎡

32%(법정60%) 건폐율 58%(법정60%)

32%(법정800%) 용적율 58.2%(법정800%)

13백만원 연간임대수익 160백만원(12배 상승)

10억원 장부가 12억원

59)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사업부,전게자료,2007.11,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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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전 구분 개발 후

1F 규모 3F

상업시설 용도 상업시설

183.97㎡ 건축연면적 726.24㎡

49.64%(법정80%) 건폐율 70.64%(법정80%)

49.64%(법정800%) 용적율 195.96%(법정800%)

80백만원 연간임대수익 194백만원(2.4배 상승)

24억원 장부가 32억원

2)경기도 성남시 수진동 16번지 현황 및 개발 사례

성남시 수진동 대로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 국유지로서 2007년 7월 준

공한 국유지 개발사업이다.본건 건물은 노후화로 인해 주변의 건물과 부

조화되어 있는 국유지 활용도를 높인 경우로서 개발전에는 전체 대지 면

적 370.6㎡에 단층 건물로 사용되어 법정건폐율 80%대비 49.64%,법적용

적율 800%대비 49.64%만 사용되고 있었다.위탁개발을 통해 건축비 8억

원을 투입하여 건폐율 70.64%와 용적율 195.96%로 활용도를 높였다.본

건물 신축을 통해 국유재산의 장부가는 24억원에서 건축비만큼 상승되었

고 연간임대수익은 80백만원에서 194백만원으로 2.4배 상승하였다.본건

국유지의 개발 전후를 비교한 사항을 <표 3-8>로 정하였다.

<표 3-8>수진동 근린시설 개발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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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전 구분 개발 후

- 규모 2F

나대지 용도 상업시설

건축연면적 639.16㎡

(법정60%) 건폐율 59.5%(법정60%)

(법정250%) 용적율 118.32%(법정250%)

17백만원 연간임대수익 72백만원(4배 상승)

8억원 장부가 15억원

3)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53-2번지 현황 및 개발 사례

시흥시 정왕동 대로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 국유지로서 2007년 7월 준

공한 국유지 개발건이다.본건은 나대지로 활용되고 있는 국유지를 주변

상가와 조화되도록 개발한 사례로 개발전에는 건물이 없이 대부중하였으

나 위탁개발사업을 통해 전체 대지 면적 540.2㎡에 건축비 8억원을 투입하

여 2층 규모의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법정건폐율 60%대비 59.5%,법적

용적율 250%대비 118.32%로 활용도를 높였다.본 건물 신축을 통해 국유

재산의 장부가는 8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승되었고 연간임대수익은 17백

만원에서 72백만원으로 4배 상승하였다.본건 국유지의 개발 전후를 비교

한 사항을 <표 3-9>로 정하였다.

<표 3-9>정왕동 근린시설 개발 전‧후 비교

위 소규모 상업시설 개발사례를 정리하면,모두 도로변에 소재하고 건물

노후화 또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유지를 선정하여 위탁

개발을 통해 토지의 이용을 높여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임대수익 증대라는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한 국유지 개발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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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가주택 및 다세대주택 개발60)

국유재산의 상가주택 개발 사례는 총 4건으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8-1외 3건을 진행하였다.사업구조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필지,대치

동 1필지,성북구 1필지 4개의 사업장을 1개의 개발사업으로 하여 최종공

사 완료 후 전체사업비를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개발‧관리 보

수를 수취하는 사업구조이다.

개발 전‧후의 국유지 현황을 보면,논현동 18-1번지는 단층근린시설 음

식점으로 이용중이었던 것을 6층 상가주택으로 신축하였고 논현동 56-7번

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것을 5층 상가주택으로 신축,대치동 900-59번

지와 정릉동 77-217번지는 단독주택에서 5층 다세대주택과 4층 다세대주

택으로 신축하였다.

이번 상가 및 다세대주택의 위탁개발에서 특이한 점은 상가주택 및 다

세대주택으로 신축,기존의 개발용도의 다양화를 시도했다.또한 개별사업

으로 진행하기에는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을 집단화(Pooling)하여 단일사업

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유지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점이다.상가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개발한 국유재산을 정리한 바,<표 3-10>와 같다.

<표 3-10>상가주택 및 다세대주택 개발 개요

구분
강남구 논현동

18-1

강남구 논현동

56-7

강남구 대치동

900-59

성북구 정릉동

772-17

대지면적 334.1㎡ 299.6㎡ 297.4㎡ 552㎡

연면적 1,081㎡ 648㎡ 559㎡ 660㎡

개발컨셉 상가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주용도

(세대수)

근생(2)

다세대(10)

근생(1)

다세대(7)
다세대(9) 다세대(9)

규모 6F/B1 5F 5F 4F

준공년월 2008.06 2008.06 2008.11 2008.05

사업비 12억원 7억원 9억원 10억원

60)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사업부,전게자료,2007.11,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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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활용‧유휴 국유재산 개발61)

1)일반 현황

위의 개발시행 사례 외에 본장에서는 위탁개발을 하기위해 검토하였으

나 개발타당성이 낮아 미활용‧유휴재산으로 있는 부동산미본건은 전술한

위탁개발 사례와 같은 국유잡종재산으로 부산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미활

용‧유휴부동산으로 1998.11.03.국세물납으로 국유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이

다.국유재산관리계획의 매각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동산이어서 대부를

통해 재정수입을 도모하였으나 현재까지 대부가 단 한번도 되지 않은 재

산이다.본건을 검토하는 이유는 건물의 노후화와 인근지역의 쇠퇴기로 인

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재산의 개발 한계 및 비교를 하기위해 기술하

고자 한다.

<표 3-11>미활용‧유휴 부동산 개요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1가 17-1외 5필지

대 지

면 적 1,697.00㎡ (513.3평)

공시지가 714,000원/m
2
(2008.1.1기준)

공시지가합계 1,148,683,000원

건 물

연면적 1,700.63㎡(514.4평)

건물가액 70,262,550원

건축년도 1959년 (이후 일부 증축)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간 활용률 법정건폐율 60% 법정용적률 200%

입지 /교통 다세대 위주의 주거지역 /대중교통 양호

주 요 시 설 동일교회,대청공원,혜광고등학교

도 로 현 황 소로(6M)에 접함

현 이용상태 국세물납이후 공가상태로 노후화정도 심각

61)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사업부,「국유부동산 개발가능성 검토」참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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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동산 입지 분석

지역적 입지분석을 하면 부산광역시는 15개구와 1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구는 부산시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도심반경 1.0～5.5㎞내에 있으며 전형

적인 배산 임해 지역으로 북쪽에구봉산,엄광산,구덕산이형성되고서쪽에시약산,

아미산,천마산 남쪽이 장군산과 진정산으로 연결되어 산지를 형성하고,동쪽

으로는 중구와 동구,영도구가 북쪽으로는 부산진구와 경계를 이루고 북서쪽

으로는 사상구,서쪽으로는 사하구와 접하고 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본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서구의 인구는 140,319명

으로 부산시 전체 인구 3,657,840명의 3.9%에 해당된다.1975년 23만 명이던

인구 매년 감소 추세 지역특성상 산복도로가 많아 주거불량 노후지역이 많

으나 향후 10년 47개 지구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변모할 전망이나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단기간에 진행되기

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건은 과거 비닐공장 및 주택으로 이용되다가 국세물납으로 인수된 재산으

로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전면은 소로(6m도로)에 접하고 있다.인

근지역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과거 단독주택 위주였으나 최근 대부분

다세대주택이 건축되는 지역으로 다수의 주택이 경사도가 심한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또한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차량통행이 어렵고,주차공간

이 매우 협소한 편이나,본 건은 비교적 평지에 위치하고 전면에 일방통행

인 소로와 접하고 있어,주차공간의 확보가 쉽지 않다.

동대신동역이 도보 10여분 거리에 위치하고,버스 편도 어느 정도 있어 대

중교통은 양호한 편이나 접면도로가 일방통행인 소로이고,접근도로가 한

쪽 밖에 없어 간선도로에서 승용차를 이용한 접근은 용이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형특성상 주변지역의 발전이 더디고 오랜 기간 저소득층의 밀집지역

을 형성하고 있어 주택 매매시세나 임대시세가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다.

본건과 소로 맞은편의 동일교회 및 대로변 일대가 주택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환경개선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 사업진행 속도는 더딘 편이다.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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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재개발예정지보다 본건 국유재산 건물의 노후화가 더 심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3)위탁개발 가능성 검토

먼저 물리적,법률적인 가능성을 검토하면,본건은 도로를 1면으로 면한 다

각형의 형상이고 완만한 경사의 평지로 건축행위에의 물리적 장애요인은

없고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기타 개발에 따른 공법상 제

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인 타당성을 검토를 위해 현재 인근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파악한

바,인근지역은 저소득층,무허가주택 밀집지역으로 거래가 공인중개사를

통하기보다 직거래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따라서 적절한 거래시세를 파

악하기 어렵고 인근주민에 대한 탐문조사를 통해서 다세대주택의 평당 시세

가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임대시세 역시 평당 1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위탁개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국유재산법에

의한 임대형 위탁개발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월임대료가 월 이자비용

을 상회하고 30년 이내에 총건축원가 상환이 가능해야 하나 본건의 경우 주

변 임대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임대형 위탁개발의 사업성 판단은 어

렵고 통상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성의 한계점인 평당 임대료가 35,000원을

상회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임대형 위탁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국유재산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 예정인 분양형 개발을 고려해

보더라도 평당 분양가가 통상의 건축원가(약 370만원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분양형 위탁개발가능성 역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위탁개발 사례로 본 시사점

1994년 신탁개발을 통해 국유지 개발을 시도하였으나,사업성과를 거두

지 못하자 2004년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위탁개발의 근거를 만들어 현재



- 53 -

까지 운용하고 있다.전술한 위탁개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임대형 위

탁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모두 30년간의 위탁기간동

안을 통해 충분한 수익이 예상되고 있어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탁개발을 통해 많은 국유재산이 개발된다면 국가 재정수입에도 도움

이 될 수 있는데 개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이미 개발되거나 개발중인 위탁개발사업건과 비교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1가 소재 미활용‧유휴 부동산 사례의 차이는 수익성이 담보

될 수 있는 가로 사실상 개발의 가능성 유무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개발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있어 수익성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경우 현재 미활용되는 국유재산의 개발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게

된다.따라서,전술한 위탁개발 사례에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대전시 월

평동 공공복합청사와 같이 사실상 입주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향후 수도권과 같이 임대료를 통해 개발자금이 회수 가능한 지역에

위탁개발사업이 한정될 것이다.

위탁자인 국가는 국유잡종재산을 통해 재정수입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수익성이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의 1차적인 기준이 된다면

개발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은 전체 국유잡종부동산에서 많지 않을 것이고

상업용도 외에는 사실상 개발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4년도 이후 현재까지 18만여 필지를 관리하면서

도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을 포함하여 단 9건으로 위탁개발이 저조한 이유

가 바로 수익가능성을 기초로 개발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위탁개발의 개발방향이 공공성,환경성 및 재정보전기능의

포함한다면 위탁개발 또한 신탁개발의 경우처럼 추가사업이 축소될 가능

성이 있는 바,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금조달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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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위탁개발을 위한 효율적 자금조달 방안

본 논문에서는 국유지개발방법인 신탁개발,위탁개발,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의한 개발의 3가지 방안중에 위탁개발시 현재 국유지 개발에서 자

금을 동원하는데 소요되는 조달금리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국유재산 개발

에 있어 조달하는 자금의 원천을 현재 외부차입의 형태가 아닌 내부자금

을 활용하는 방안과 사업구조의 다양화를 통한 위탁개발 활성화를 제안하

고자 한다.

제1절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1.현행 위탁개발 자금조달 방식

신탁개발,위탁개발은 신탁사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

용으로 차입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신탁개발시 시행사는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이후 자금조달을 하는데 국가로 제공받은 담보토지에 건축비

를 추정하여 사업성을 검토한 이후 자금을 조달한다.이러한 자금조달에서

단기차입을 신탁사나 위탁기관 모두 회계상으로 신탁계정 및 위탁계정으

로 구분하고 있다.그러나 사실상 자금조달이 한도대출 형식으로 조달됨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대규모사업 또는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

우 부채과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위탁기관의 신용도로 한도

대출을 차입하는 경우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개발사업의 일

부가 부실화되는 경우 진행하는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이다.

위탁개발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는 부동산개발비용을 추정한

후 위탁기관 자신의 신용도로 한도대출로 위탁개발비용을 조달하고 있다.

개발자금에 해당하는 한도대출을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금리는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이고 대출약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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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년 만기로 운용중이다.개발사업진행에 따라 수시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국유지개발이 완료된 이후 자금운용의 방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를 발행하여 한도대출을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향후 공사채권의 발행을 통해 한도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고정금리로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장점이 있으나,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1년 초과

3년 이하 공사채 발행금리가 2008.10.31기준으로 7.01%로 결코 신용대출

인 한도대출을 통한 자금조달금리보다 더 나은 방안이라고 할 수 없는 상

황이다.향후 경기 불황에 따라 저금리기조가 유지될 경우 한도대출 연장

을 통한 자금조달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예상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을 하기위해 현행 국유지개

발에서 소요되는 개발자금 조달금리인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자금조

달보다 더 효율적인 자금조달방안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2.위탁개발 자금조달 방식의 문제점

현행 법률로서 국유잡종재산을 개발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음을 전술하

였다.먼저 신탁개발은 관리청인 조달청이 구(舊)부산조달청부지를 활용하

여 개발을 시도하였으나,현재까지 경기침체로 인해 2008.2월 건물철거만

한 후 지금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현물출자에 의한 국유지

개발은 2005년도 법률이 제정된 이후 단 한건도 진행되지 않고 법률이 폐

기될 예정이다.62)

정부의 국유지개발사업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위탁개발이 그나마

9건의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에

따라 개발자금을 신탁개발과 현물출자에 의한 자금조달보다 저리의 자금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향후 공공성이 강조되는 국유지 개발사업에서 저리의 자금조달

수단을 검토한 바,매년 국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세입되는 자금을 활용하는

62)이번 정기국회에서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내에 관련근거를 정비하여 근거 및 체

계,기준에 대해 입법예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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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국유재산 토지 매각대금은 2007년도 기준으로 6,129억원으로 2006년도

12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된 이후 경상경비로 지출되고 있어

비축토지 매입을 위한 재원 외에는 국유재산 활용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장래 행정목적에 활용 가능한 국유지 규모가 계속 감소할 것으

로 예상하고 토지매입비를 매각대금의 1/2까지 확대하겠다고 2007년도 5

월에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동년도 기준으로

국유지매각대금 6,129억원 대비 9.7%인 593.6억원만이 비축토지 재원으로

사용되었다.이러한 매각대금대비 매입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향후 행

정목적 또는 공공목적의 토지가 필요할 때 별도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토지매각대금과 관련하여 비축토지 확보에만 연관

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표 4-1>의 자료를 보면,국유지의 매각이 지속적으로 매각되고 있으

나,매입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에 정부는

장래 행정수요 등에 필요한 국유지의 비축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나 실제로

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국유재산의 토지비축 기능과 공공재적

기능 등 국유재산의 기능에도 불구하고,2006년 12월 ‘국유재산관리회계’

폐지에 따라 매각대금이 현재는 경상경비로 사용되고 있어 토지비축 역할

에는 크게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며 보존이나 활용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를 매

년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있다.이러한 토지매각대금은 전국의 토지가 상승

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표 4-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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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토지매각대 및 매입비 현황63)

(단위:억원)

연 도 토지매각대 토지매입비 비 율

2003년 2,803 189.8 6.8%

2004년 2,932 175.9 6.0%

2005년 3,432 184.4 5.4%

2006년 2,954 591.0 20.0%

2007년 6,129 593.6 9.7%

2008(예산) 4,356 593.4 13.6%

2009(예산안) 5,317 489.8 9.2%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국

3.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개선안

국유지개발은 국유재산의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도모하여 국가재산의 장

부가액을 증대시키고 재정보전 등의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이다.한국자산

관리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사례 9건을 통한 재정기여 현황을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국유지 위탁개발 재정기여 효과64)

구 분 개발전 개발후 비고

재산가액 기준 775억원 2,307억원 3배 증가

연간 임대수익 2.3억원 63.5억원 28배 증가

평균 용적률 41.7% 209% 5배 증가

63)기획재정부,「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 정부안」참조,2008.11.12,p.11

64)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사업부,「국유지 위탁개발 추진현황」,2008.12,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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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개발방향 사업비 준공일

서울 남대문세무서 3층 건물 민관복합건물 433 2008.07

서울 가산동 단층구옥 판매시설 2 2005.12

대전 월평동 비축토지 공공복합청사 818 2010.03(예정)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근생시설 8 2007.07

경기 시흥시 정왕동 나대지 근생시설 8 2007.07

서울 논현동 단층 상가 상가주택 12 2008.06

서울 논현동 단층 가건물 상가주택 7 2008.06

서울 대치동 단층주택 다세대주택 9 2008.11

서울 정릉동 2층주택 다세대주택 10 2008.05

소계 :9건 1,307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개발한 9건의 사업비는 모두 1,307억원으로 2

건은 대규모 개발사업이고 잔여 7건은 소규모 국유지 활용사업이다.

<표 4-3>국유지 위탁개발 추진현황65)

(단위:억원)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한도대출을 이용하여

CD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위탁기관

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러한 조달금리를 사용하고도 충분히 이익이 확

보될 수 있는 사업만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신탁개발과 현물출

자에 의한 국유지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타

당성 검토에서 개발비용을 상쇄할만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위의 <표 4-2> 위탁개발 재정기여 효과를 살펴보면,정부는 재정지원

65)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사업부,전게자료,2008.12,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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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위탁개발을 통해 국부의 증가와 국민을 위한 주택공급,행정수요에

필요한 청사 등 여러가지 개발효과를 얻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위탁개발사업이 위탁기관의 신용도로 개발자금을 현재 조달하고

있어 향후 개발사업의 규모와 사업건수가 많아지는 경우 부채비율의 상승

을 동반한다.따라서 위탁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저리의 자금조달이 필요하

다.

따라서,현재 국유지 매각이후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경상경비로 소비되

는 국유재산 토지매각대금을 위탁개발 사업비로 전용하거나 차입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위탁개발하는 사업기간은 통상 몇 개월에서 3년 이내이나

개발비를 회수하는 기간이 분양형의 경우 5～10년,임대형의 최장30년까지

장기로 자금회수를 하게 되어 있어 위탁기관은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재무제표상의 일시적인 부채증가가 아닌 누적적으로 부채가 증가하

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주체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대여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기존의 자금조달수단 외에 토지매각대금 활용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CD금

리로 운용되어 매년 회계연도가 지난 후,국고로 편입시키고 있다.

국유지 매각대금을 국유지 개발사업에 CD금리나 또는 정책금리로 전용

또는 대여하는 경우 자금조달 문제의 해소와 낮은 자금조달에 따른 공공

의 목적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 타당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에서 위탁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7%이고 위탁개발을

위해 국유지 매각대금에서 위탁개발 사업비로 전용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금리가 5%라고 가정한다.위탁개발비로 1,000억원을 조달하여 최장 30년

(360개월)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경우,30년간 상환하는 총원리금은

7%의 경우 204,708백만원이고 5%인 경우 174,791백만원으로 29,916백만원

의 차이만큼의 투자여력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4-1>은 상환기간 30년동안 매월 7%와 5%의 이자와 매

월 원금(277,777,778원)을 상환하는 경우의 차이를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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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계획표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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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회차 상환액은 7%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859,490,741원이

고 5%의 경우 693,287,037원으로 이자율의 차이로 인해 166,203,704원의

상환금액 차이가 있다.30년동안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이자 상환 총액은

매월 원금상환으로 이자금액은 개발원금 잔액에 비례하여 이자 상환금액

이 줄어든다.현재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총액으로 7%와 5% 자금조달금리

의 차액을 비교하는 경우 29,916백만원에 해당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개발원금 잔액이 1,000억원을 유

지한다면 금리차이로 인해 매월 실제 이자 상환액 차이는 166,203,704원이

발생하는 것이다.이것을 위탁관리기간인 30년(360월)로 누적적으로 계산

한다면 59,833백만원이다.

따라서 국유지개발시 국유재산매각대금에서 전용 또는 대여를 통해 낮

은 금리로 자금조달하는 경우 해당액만큼 사업타당성과 다른 국유지 개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66)개발자금 1,000억원을 투입하여 이자율 5%와 7%으로 30년간(360개월)원금균등분할상환시의 원

금과 이자의 합계 상환액이며 원금은 해당기간동안 매월 동일하게 상환(월277,777,778원)한다고

가정한다.

금리 7%의 경우 매월 원리금 상환액

금리 5%의 경우 매월 원리금 상환액

매월 균등분할 원금상환액(매월 277,777,778원)

(백만원)

3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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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각대금의 국유지 위탁개발자금으로의 전용 또는 대여하는 법

적근거의 신설은 위탁개발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으나 공공성이 높

은 사업의 개발타당성을 높이고 재무제표상의 부채는 계상되어 있더라도

근원적인 위탁기관 부채과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

다.정부입장에서는 토지매각대금의 일반회계에서 경상경비로 지출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수입이 기간별로 현

금흐름이 예측 가능하도록 확인할 수 있어 토지비축 등의 계획을 수립하

는 계획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면,국유지개발은 국유재산의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도모하여 국가

재산의 장부가액을 증대시키고 재정보전 등의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며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의 징수한 수익의 일부나

전부를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고 국유재산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개

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법률적인 근거 신설이 필요하

다고 제안한다.

제2절 출자를 통한 자금조달

1.출자를 통한 자금조달 사업구조

현행 진행된 국유잡종재산과 관련한 개발사업은 신탁과 위탁개발 사례

만 있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이러한 사업구조는 신탁 및 위탁방식은

민간의 사업주체가 국가로부터 포괄적으로 국유지개발을 위임 혹은 위탁

받아 시행하는 방식이다.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신탁방식은 국유재산법의 제45조의2신탁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개발방식으로 1994년 처음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개발실적이 단 1건에 머물고 있다.위탁개발은 국유재산법 제45조의5에 의

해 정부가 위탁기관에 국유지의 개발을 위임하는 방식인데 신탁방식의 변

형이라고 볼 수 있다.사업주체인 수탁자의 성격이 공공기관67)이라는 점이

67)처분‧관리는 지방자치단체,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관리하고 국유지 위탁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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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과 크게 다른 점으로 자체 자금조달시 신탁회사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전술한 저리의 정책자금 조달이 안되는 경우 위탁기관은 향후 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구조이므로 지속적인 위탁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부채비율 증가뿐만 아니라 금리변동리스크 등의 위탁기관이 통제하

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으로 SPC 또는 국유지개발전문회

사의 설립을 통하는 부외금융(Off-Balance)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현

재 국유재산 개발과 관련하여 현물출자에 의한 국유지개발사업의 경우

SPC또는 국유지개발전문회사를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고 이러한 방법은 향후 위탁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크게 활용

될 것으로 보인다.

SPC 또는 국유지개발전문회사를 이용한 사업구조는 특수목적기구인

SPC가 개발과 관련한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SPC가 다수 개발사업 또는

하나의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출자를 하는 방법이다.

국유잡종재산의 개발에서는 현재까지 선례가 없지만 국공립학교,기숙사

등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으로서 국유지에 행

해지는 사업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다.임대형 민자사업(Build-Transfer-

Lease:BTL방식), 수익형 민자사업(Build-Transfer-Operate:BTO방식)이

SPC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이 경우 민간사업자는 건설사,운영

사,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SPC를 설립하고,SPC가

사업주체로 참여하는데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정부가 고시한 사업을 수주

한다.

또 다른 개발방식으로 민관합동형 PF(ProjectFinancing)을 들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68)이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를

경쟁입찰방식으로 공모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이러한 방식은 철도청의

민자역사 개발사업,토지공사의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에 시범적으로 활

가능한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지정되어 있다.

68)토지공사,주택공사,SH공사 등의 중앙 및 지방 공기업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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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PC방식

사업구조 BTL방식 현물출자(민관합동법인방식)

근거법 민간투자법 제4조 및 제19조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①항 57

소유권 국가
국가(공공부문)는

국유지 출자지분 소유

사업주체 SPC SPC,국유지개발전문회사

사업자구성 민간 컨소시엄

공공부문

(국가,지자체,공사,공단 등)

+민간부문

용되고 있으나,국유잡종재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방식이었다.그러나

2005.9월 정부나 지자체가 국유지를 민관합동법인에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005.9.30개정)에 의거

새로운 국유지개발 방식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개발사례없이 해당 법

률이 폐지될 예정으로 향후 국유재산법 근거규정으로 새로이 명문화 될

예정이다.현행 제도상 가능한 민관협력 국유지 개발방식을 유형화하여 도

표로 정리하면 <표 4-4>과 같다.

<표 4-4>SPC방식 사업구조 구분

2.출자방식의 문제점

현행 위탁개발방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개발사업비에 소요되

는 설계비,공사비 등 비용을 먼저 투입하여 건축을 완료한 이후 최대 30

년의 기간내에서 임대수익(또는 분양수익)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있

는 구조이다.

기존의 위탁개발방식의 문제점은 위탁기관이 단기적으로는 개발공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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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및 공사 완료 후 최대 30년의 장기간인 원리금상환기간동안에 이자비

용 지출과 대규모 자금의 유동성 제한 문제,위탁기관의 부채비율증가,금

리변동리스크 등 위탁기관의 관리 및 통제가 어려운 점이 있다.

위에 열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은 향후 SPC방식의 출자구조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국가와 위탁관리

기관이 공동출자한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국유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의 장점으로는

첫째,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의 사업특성에 따라 구조와 조건이 달

라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추진 기업의 신용도 및

담보력에 기초하기보다는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초

로 부채를 상환하는 비소구금융이라는 점이다.사업주와는 법적,경제적으

로 독립된 특수법인(SPC)을 설립하여 해당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

문에 해당 프로그램의 현금흐름을 사업주와 분리시켜준다는 것이다.둘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와는 별개의 특수법인(SPC)이 사업을 추진하

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나

타나지 않게 되는 부외금융(Off-BalanceSheetFinance)의 특징을 가진다.

이로 인해,사업주의 재무상태나 신용도,부채한도와 관계없이 자금을 조

달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일반적인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보다 이해관계인이 많고 절차가 복잡해지

는 경향이 있다.둘째,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절차가 복잡하고 위험 부담을

가지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 비용을 수반한다.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

자하는 대출기관이나 투자자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의

정도와 파급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따라서 일반적인 기업대출보다는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69)

위와 같이 장단점을 검토한 바,위탁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

69)한국신용정보,「부동산개발사업 ABS」,2006.3,pp.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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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궁극적으로는 출자방식인 SPC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높은 금융조달비용이 출자방식의 문제로

지적된다.

3.출자를 통한 자금조달의 사업구조 개선방안

1)SPC사업구조의 정착

위탁개발과 같은 한도대출을 통한 개발자금은 위탁기관의 재정 신용상

태에 근거하고,향후 문제시 위탁기관이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고 있는

현재 구조는 신탁사나 위탁기관이 향후 더 많은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따

라 특정 사업의 부실로 인한 여타 사업의 부실화,수탁기관의 재무구조 악

화의 가능성이 있는 바,향후 국유지개발사업구조는 향후 SPC방식의 사업

구조를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PF(Project

Financing)는 당해 사업의 현금흐름에 기초하고 이를 상환재원으로 하며

사업주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거나 제한적이다.또한 사업주의 재무제표

상 표시되지 않는 부외(off-balancesheet)금융기법이다.따라서 사업주는

SPC를 통해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을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모법인

으로부터 분리․절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다수의 참여자간 위험을 분산

시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또한 SPC를 프로젝트금융

회사(PFV)등의 도관체(conduit)로 설립하면 조세감면 효과로 사업성이 더

욱 제고될 수 있다.

또한,SPC구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단계의 투자자와 개발후 투

자자간의 지분거래가 가능하여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위험의 분산이나 이

동이 가능할 수 있어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는 바,향후 SPC방식 사업구조의 도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 66 -

2)후순위채권 채권 인수

일반적으로 재무적 투자자가 위탁기관처럼 장기간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다.SPC사업구조에서 지분거래를 통한 투자자의 변경이 가능하나 추가

적으로 다양한 수요의 재무적 투자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로서

후순위채권의 발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단기간 투자하는 민간

투자자의 투자기간과 안정자산의 선호경향을 반영하여 공공성이 높은 사

업이나 정책적인 위탁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지분의 후순위 지분 또는

채권 매입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다양한 투자자의

모집이 가능하여 국유지 개발자금의 조달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SPC사업구조로 진행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 일반공모

를 통한 민간투자자,국민연금,기관투자자를 선순위로 유치하는 경우 정

부는 후순위채권을 인수하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요구된

다.

3)CoveredBond형태의 신용보강 도입

SPC사업구조는 당해 SPC가 운영하는 사업의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이

를 상환재원으로 하며 상환되는 구조이다.일반적으로 상환재원을 가지고

자산유동화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고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있다.이러한

구조로 인해 SPC의 자산 중 일부가 부실화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투자자

는 높은 이자비용과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장기간의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금리변동의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가 쉽지 않다.이에 신용위험을 제거하기 보다는 신용도를 보강할 수 있는

커버드 본드의 형태의 자산 교체 방안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본래 커버드 본드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회사채이다.70)여

기에 주요 특징이 추가되는데,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하여

“CoverPool”이라고 부르는 분리된 담보가 구성된다는 점이다.커버드 본

70)이다니엘,「해외 커버드 본드 현황과 시사점,월간하나금융」,2008.5,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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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투자자는 “이중상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어,일반 회사채 투자자와 같이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추가로 분리된 담보에 대한

우선적 청구권을 보장받게 된다.“CoverPool”은 높은 건전성의 모기지 대

출이나 공공부문 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발행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이

전되지 않는다.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CoverPool”은 정기적으로 감시와 시험을

받게 되며,부실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자산으로 대체된다.은행들은 보유

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활용하여 자금조달하기 위해서 커버드본드를 발행

하게 되며,커버드 본드 발행 금액으로 은행은 추가대출을 창출하거나 사

업확장에 활용할 수 있다.

커버드본드은 발행하는 발행기관의 입장에서는 높은 신용등급의 커버드

본드를 이용하여 무담보 회사채보다 자금조달비용의 감소 기능이 있고 투

자자는 추가 위험을 최소화하고 파산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수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커버드 본드의 장점을 응용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다수의 사

업을 운영하는 SPC인 명목상 또는 실체상의 회사가 위탁개발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Securities:ABS)을 발행하여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자금조달시 국유재산의 위탁개발을 통해 계속적으로 개발되는 국유재산

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취액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산유동

화증권을 발행하여 원리금 상환과 비용지출 및 개발자금을 확보한다.이후

관리하는 기초자산에서 향후 부실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지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SPC의 자산 교체를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제거

하여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진정한 매도(TrueSale)문제로 인해 허용이

안되지만 향후 신용도 보강차원에서 기초자산 변경을 통한 신용도를 높이

는 방안인 CoveredBond제도의 도입은 향후 검토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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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의 최유효이용이

되지 않는 토지 및 건물이 적지 않아 미활용 또는 방치되는 국유지를 개

발‧개선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자금조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유재산 활

용도 증대와 국가재정 수익 증대를 제고하는데 있다.

국유지는 국민모두의 재산으로 기본적으로 공공재 기능,재해방지 및 환

경재 기능,토지비축 기능,국가재정 보전 기능과 같은 4가지 기능 중에

하나이상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기능 중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기에 정부는 위탁관리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각 관리청을 통해 국유재

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작업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국유지 현황에 따라 분류된 미활용‧유휴부동산 및 저활용

되는 토지 중에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선정하여 국유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2004년도 이후 위탁개발 사례로는 단 9건만이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논문과 자료를 정리하고 검토하여 국유재산 개발

의 필요성과 국유재산 개발의 현황을 기술하였다.이에 따라 현행법 제도

아래에서는 신탁개발,위탁개발,현물출자방식에 의한 국유지개발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나,국유재산의 기능 중에 국가재정 보전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결과 신탁개발과 현물출자에 의한 국유지개발은 법과 제도만 있을

뿐 사실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위탁개발 사례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국유재산 위탁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의

개발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자금조달방안을 검토한 바,다음과 같은 2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위탁개발의 자금조달에 있어 위탁기관이 차입하는 자금조달의 원

천을 국유지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국유

지 위탁개발의 자금조달은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한국

토지공사(KLC)의 공기업으로 가지는 자본시장에서의 높은 신용도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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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금리가 적용되고 있지만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부채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국유재산의 개발은 국가의 재산을 증대시키고 장부가액의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므로 국유재산을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으로 징수한 수익의 일부나 전부를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고 국유재

산 개발 또는 개선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최소한 향후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낮은 금리로 전용 또는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 제10조에서

국유재산 수입을 비축토지의 취득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국유지 위탁개발은 개발을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결과이므

로 국유토지매각대금 또는 비축토지 매입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최소한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는

임대형 위탁개발에 대해서는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국유재산 위탁개발 활성화를 위한 후순위 출자구조나 부실자산 교

체 등의 다양한 자금조달방안이 요구된다.국유지 위탁개발에 투자된 자금

은 최대 30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고 있는 바,현재 위탁기관에서 직

접 관리하는 방법에서 향후 국유지 개발 및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별

또는 다수의 국유지사업을 운영하는 국유지개발전문회사 또는 특수목적회

사(SPC:SpecialPurposeCampany)와 같은 전문관리회사의 도입이 요구

된다.

또한 투자와 운영이 분리되는 출자구조로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이 운

영된다면 투자자는 해당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라 사업의 수익과 위험을 부

담하게 된다.위탁개발의 경우 국유재산 개발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대체

로 장기간에 걸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다양한 재무적 투자자의 투

자 성향과 위험을 고려하여 향후 후순위 출자구조나 부실자산 교체 등의

다양한 방안 및 민간의 우수한 사업제안에 대해서는 국가지분의 후순위

인수를 수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국유재산 위탁개발 활성화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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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유지 위탁개발은 재정의 수입에 기초하여 현재

까지 개발이 진행되어 국유재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 수익성

위주의 개발이었다고 판단된다.국유재산은 재정수입을 통해 재정관리의

건전성,주변환경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공공의 편익을 증대와 같은

다양한 공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바,향후 국유지 위탁개발의 원칙과

기준의 명확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국유재산 개발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3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첫째,향후 국유재산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인식.둘째,국유지 개발의 명확한 사업목적의 선정,셋째,정확한 현황조

사를 통해 국유재산 기능별 활용이 가능한 국유지 선정 작업이 향후 요구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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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FinancingforConsignmentDevelopmentof

Government-OwnedRealEstate

Yu,YoungJae

RealEstateFinanceandInvestment

GraduateSchoolofRealEstate

Hansung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elp to increase the

utilizationofnationalpropertyandtheprofitsofnationalfinanceby

suggesting efficient financing plans in developing and improving

government-ownedrealestatethat'snotusedorneglectedsincethere

weremanysitesandbuildingsthatwerenotputtothehighestand

bestuseamongthegovernment-ownedmiscellaneousproperty.

Government-ownedrealestateispartofthenation'sproperty

andperformsoneofthefourfunctions,whichincludepublicgoods,

prevention ofdisasters and environmentgoods,land banking,and

nationalfinance.Sincethereisnotelling whichofthefunctionsis

moreimportant,thegovernmenthasconductedacompletesurveyof

nationalproperty through consigned management authorities,local

governments,andeachmanagementagencyandengagedinongoing

workstodefinetherolesclearly.

Thegovernmenthasalsoselectedanddevelopedlandavailable

fordevelopmentamongunusedoridlerealestateandunderusedland

accordingtothecategoriesofgovernment-ownedrealestate.But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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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beenonlyninecasesofconsignmentdevelopmentsince2004.

Inthisstudy,theinvestigatorsortedoutandreviewedprevious

papersanddataandexaminedaneedforandcurrentstateofthe

developmentofgovernment-ownedrealestate.Underthecurrentlaw,

government-ownedrealestatecanbedevelopedintrustdevelopment,

consignment development, and investment in kind. A focus on

preservationofnationalfinanceofthefunctionsofnationalproperty,

however,thedevelopmentofgovernment-ownedrealestatein trust

development and investment in kind has existed only in name

accordingtotheconcernedlaw andinstitution.Thustherewereonly

thecasesofconsignmentdevelopmentwhosefinancingwasavailable

inlow interest.

After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consignment development of government-owned real estate and

reviewingfinancingmethodsforthesakeofitsvitalization,Icameup

withthetwofollowingsuggestions:

First, consignees should find their financing sources for

consignmentdevelopmentin salesofgovernment-owned realestate,

loans,and compensations.In raising funds for the consignment

development of government-owned real estate, the Korea Asset

ManagementCorp.(KAMCO)and the Korea Land Corp.(KLC),the

consignees,haveaccesstolow interestthankstotheirhighcredibility

inthecapitalmarketaspublicenterprises.Withadevelopmentproject

expanding consistently, however, they can be exposed to the

exponentialincreaseofdebt.

Sinceit'sapparentthatthedevelopmentofgovernment-owned

realestateistoincreasethenationalpropertyanditsbookvalue,it's

rationaltouseapartorthewholeofprofitsderivedfrom thesales,

loanandcompensationofnationalpropertytodeveloporimprov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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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erthanprocessing itingeneralaccounting fortaxpurposes.In

addition,itshouldbeavailablefordiversionorloanwithlow interest

forthesakeofongoingdevelopmentinfuture.

Andsecondly,it'srequiredtodevisediversewaysofraising

funds including subordinated financing and replacement of

nonperformingassetsinordertoactivatetheconsignmentdevelopment

ofnationalproperty.Itusuallytakesmaximum 30yearstopaythe

moneyinvestedintheconsignmentdevelopmentofgovernment-owned

realestate.Thusthereisaneedtointroducecompaniesdevotedtothe

development of government-owned realestate or specialpurpose

companies(SPCs) to run projects or multiple businesses for

government-owned real estate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management,andoperationofgovernment-ownedrealestateinfuture

insteadofthecurrentdirectmanagementbytheconsignees.

Underthefinancingstructureofadivisionbetweeninvestment

and operation in running a projectofconsignmentdevelopmentof

nationalproperty,theinvestorscanbeexposedtoriskaccordingtothe

operationalresultsoftheconcernedproject.Consideringthatit'slikely

totakealong periodoftimetocollectthecapitalinvestedinthe

developmentofnationalproperty,they need to take into account

diversefinancialinvestorsand theirtendenciesand risksto devise

various ways including subordinated financing structure and

replacementofnonperforming assets and to find some grounds to

acceptsubordinatedacquisitionofnationalsharesforexcellentprivate

businessproposals.In such cases,the consignmentdevelopmentof

nationalpropertywillfurthervitalized.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국유재산에 대한 고찰
	제1절 국유재산의 개념 및 성격
	1. 국유재산의 개념
	2. 국유재산의 구분 및 종류
	3. 국유재산의 법률적 성격과 체계
	4. 국유재산의 기능

	제2절 국유재산의 관리현황
	1. 국유재산의 현황
	2. 국유재산의 관리 계획 및 체계


	제3장 국유재산 개발제도의 고찰
	제1절 국유재산 개발의 이론적 근거
	1. 국유재산 개발의 의의와 필요성
	2. 국유재산 개발의 법적 근거

	제2절 현행법에 의한 국유재산 개발의 종류
	1. 신탁개발
	2. 위탁개발제도
	3. 현물출자에 의한 개발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개발
	5. 개발방식의 비교와 장단점

	제3절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례
	1. 민관복합 개발
	2. 공공복합청사 개발
	3. 소규모 근린시설 개발
	4. 상가주택 및 다세대주택 개발
	5. 미활용·유휴 국유재산 개발
	6. 위탁개발 사례로 본 시사점


	제4장 위탁개발을 위한 효율적 자금조달 방안
	제1절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1. 현행 위탁개발 자금조달 방식
	2. 위탁개발 자금조달 방식의 문제점
	3.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개선안

	제2절 출자를 통한 자금조달
	1. 출자를 통한 자금조달 사업구조
	2. 출자방식의 문제점
	3. 출자를 통한 자금조달의 사업구조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